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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지난 12월 28일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

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월말까지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 상공

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 적용키로 하 으며, 과당경쟁으로 인해 지

나치게 낮은 입찰가격에 해서는 실질적인 저가심의를 거

쳐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저가심의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저가입찰공사에 한 계약이행보증금이 상향조정되

고, 감리원 부당교체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저가입찰공사에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현행 계약금액

의 40%에서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50%로 올리기로 하 다.

이와 함께 감리원 교체사유가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한 경우 1~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하 다.

특히 100억원 이상 공사에 해서는 연 보증제를 우선

폐지하는 등 연 보증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하 다.

아울러 수의계약은 주무장관이 관계법령에 의해 상 단

체와 물품을 지정하고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한

해서만 가능하도록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하 다.

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해 시행되고 있는 최저

가낙찰제는 덤핑입찰 성행으로 중소기업의 경 부실을 초

래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

하기로 하 다.

이밖에 물품이나 용역 입찰 때 1단계로 규격이나 기술을

심사하고 해당 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해서만

가격입찰을 실시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제도도 페지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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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하순부터 최저가낙찰제 상공사를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


